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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39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 재 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563 551386.38 199581.60 451080.52 199510.78 충무로4가 125-55

9564 551391.39 199540.54 451085.53 199469.73 충무로4가 133-5

9565 551373.97 199535.59 451068.11 199464.78 충무로4가 133-5

9566 551368.49 199578.95 451062.62 199508.14 충무로4가 125-55

기 준 원 점 명    중 부 원 점

설  치  일    2018 년 3월 9일

표 지 의 재 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    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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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0호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570번지 외 2필지(붙임1 참조)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붙임2 참조 

 4. 고시일자 : 2018. 04. 18.(수)

 5. 산사태취약지여 행위제한사항(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도면은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방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구
분

　 토 지 표 시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법정동 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
(m2) 

(m2) 성  명 주  소

16개소 33필지 　 5,255 4,487 　 　 　

1 서울 중 신당동 약수동
346-5

65
공원 4,307 4,307

서울특별
시중구

2 서울 중 신당동 약수동
346-5

70
도로 748 123 성○용 서울특별시 강○구 논○동

3 서울 중 신당동 약수동
346-6

60
도로 200 57

신○하 
외 1인

서울특별시 강○구 대○동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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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번호: 제2018년-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신당동 346-565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구ㆍ동 지번 지목
면적

(㎡)

지정예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565 공원 4,307 4,307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570 도로 748 123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660 도로 2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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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

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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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4-1, 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5

2018.04.18.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19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018.04.18.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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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16 2018.04.18.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9길 9-1 2018.04.18.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길 43-16 2018.04.18.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6-1 2018.04.18.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8 2018.04.18. 건물말소

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8 2018.04.18.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

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